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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  고  자  료  

1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시행(2020.12.22. , 2021.6.23. )

제 조 공직자윤리위원회9 ( )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국회① ㆍ

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ㆍ ㆍ ㆍ ㆍ ㆍ ㆍ

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교육청에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둔다. ㆍ ㆍ ㆍ

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. ② 

생략  1. ~ 5. 

시 군 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시 군 구 소속 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  6. : 5 , ㆍ ㆍ ㆍ ㆍ

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시 군 구의회 소속 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, 5ㆍ ㆍ

에 관한 사항

생략  7. ~ 8. 

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명을 포함한 명의 위원으로 구1 13③ 

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명의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, 9 , , ㆍ ㆍ

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 조에 따른 비( 2「 」 

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. ) . 

다만, 시 군 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명을 포함한 1 7ㆍ ㆍ

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명의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, 5 , ㆍ ㆍ

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, 

하여야 한다.


